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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직

개  2016.12.27[  14470 , 시행 2017.3.1] 원

처 공

1편  <개  2014.12.30> 

1 ( ) 

  헌 에 라 사  행사하는 원  직  함 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2 ( 원  한) 

① 원  헌 에 특별한 규  는 경우  한 든 상  쟁 (쟁 )  심 하고,  과 다  

에 라 원에 하는 한  가진다. 

② 1항  행 에 한 심( 심)  심  하지 아니한다. 

③ 원  등 , 가 계등 , 공탁, 집행 , 사에 한 사  하거나 감독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3 ( 원  ) 

① 원  다  7  한다. <개  2016.12.27> 

1. 원 

2. 고등 원 

3. 특허 원 

4. 지 원 

5. 가 원 

6. 행 원 

7. 생 원 

② 지 원  가 원  사   처리하게 하  하여 그 할 역에 지원(지원)과 가 지원,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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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또는 원( 하 "시ㆍ 원" 라 한다)  등   수 다. 다만, 지 원  가 원  지원  

2개  합하여 1개  지원  할 수 다. 

③ 고등 원ㆍ특허 원ㆍ지 원ㆍ가 원ㆍ행 원ㆍ 생 원과 지 원  가 원  지원, 가 지원, 

시ㆍ 원  ㆍ폐지  할 역    하고, 등  ㆍ폐지  할 역  원규

 한다. <개  2016.12.27> 

[ 개  2014.12.30] 

4 ( ) 

① 원에  다. 

②  수는 원  포함하여 14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5 ( 사) 

① 원 과  아닌  사  한다. 

② 고등 원ㆍ특허 원ㆍ지 원ㆍ가 원ㆍ행 원  생 원에 사  다. <개  2016.12.27> 

③ 사  수는   한다. 다만, 2항  각  원에 할 사  수는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6 (직 리) 

① 원  사  하여  다  고등 원ㆍ특허 원ㆍ지 원ㆍ가 원ㆍ행 원 또는 생 원  사

 직  리하게 할 수 다. <개  2016.12.27> 

② 고등 원  또는 지 원  그 할 역  한 하여 사  하여  1항에  직 리  하게 

할 수 다. 다만, 리 간  6개월  과하는 경우에는 원  허가  아야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7 (심  행사) 

① 원  심   원  3  2 상  합 체에  행사하 , 원  재  다. 다만, 

 3  상   ( )에   사건  심리(심리)하여 견  한 경우에 한 하여 다  각 

 경우  하고 그 에  재 할 수 다. 

1.  또는 규  헌 에 다고 하는 경우 

2.  또는 규  에 다고 하는 경우 

3. 에 원에  시( 시)한 헌 ㆍ ㆍ  또는 규  해  에 한 견  변경할 필 가 

다고 하는 경우 

4. 에  재 하는 것  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경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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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원  필 하다고 하는 경우에 특 한  하여  행 ㆍ ㆍ 동ㆍ 사ㆍ특허 등  사건  

담하여 심 하게 할 수 다. 

③ 고등 원ㆍ특허 원  행 원  심  사 3   합 에  행사한다. 다만, 행 원  

경우 단독 사가 심 할 것  행 원 합 가 결 한 사건  심  단독 사가 행사한다. 

④ 지 원ㆍ가 원ㆍ 생 원과 지 원  가 원  지원, 가 지원  시ㆍ 원  심  단독

사가 행사한다. <개  2016.12.27> 

⑤ 지 원ㆍ가 원ㆍ 생 원과 지 원  가 원  지원, 가 지원에  합 심  하여야 하는 경

우에는 사 3   합 에  심  행사한다. <개  2016.12.27> 

[ 개  2014.12.30] 

8 (상 심 재  ) 

상 원 재 에  단  해당 사건에 하여 하 심(하 심)  ( )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9 (사 행 사 ) 

① 원  사 행 사  하 , 사 행 사 에 하여 계 공 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② 원  사 행 사  지 ㆍ감독   나 원규  하는 에 라 또는 

원   원행 처 나 각  원  , 사 연수원 , 원공 원 원  또는 원도 에게 

할 수 다. 

③ 원  원  직, 사, 운 , 재 차, 등 , 가 계등 , 그  원 업    

 또는 개  필 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에  그 견  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9 2( 사 ) 

① 고등 원ㆍ특허 원ㆍ지 원ㆍ가 원ㆍ행 원  생 원과 원규  하는 지원에 사 행

에 한  사  다. <개  2016.12.27> 

② 사 는 사  하 , 그 직과 운 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10 (각  원 등  사 ) 

① 고등 원ㆍ특허 원ㆍ지 원ㆍ가 원ㆍ행 원  생 원과 원규  하는 지원에 사

 , 원규  하는 고등 원  지 원에 사   ( )   수 다. <개  

2016.12.27> 

② 1항  사   , 사  지 아니하는 지원  가 지원에 과(과)  , 그   사 는 

원규 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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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고등 원과 특허 원  사   1항에 규  사    고 는 지 원  사  

원 사  또는 원 사  보(보)하고, 고등 원 , 지 원 사 ( 1항에 규  사  

  고 는 지 원  사  한다)  , 가 원 사 , 행 원 사 , 생

원 사   원규  하는 지원  사  원 사  또는 원  보하 , 과  

원 사 ㆍ 원 ㆍ 원사  또는 등 사  보한다. <개  2016.12.27> 

④ 사 ,   과  상사   아  또는 과  사  하고,  직원  지 ㆍ감독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2편 원 <개  2014.12.30> 

11 ( 고 원) 

원  고 원 다. 

[ 개  2014.12.30] 

12 ( 재지) 

원  울특별시에 다. 

[ 개  2014.12.30] 

13 ( 원 ) 

① 원에 원  다. 

② 원  원  사  하 , 원  직원과 각  원  그   사 행 사 에 

하여 직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③ 원  거나 득 한 사  직  수행할 수 없  에는  그 한  행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14 (심 ) 

원  다  각  사건  심( 심)  심 한다. 

1. 고등 원 또는 항 원ㆍ특허 원  결에 한 상고사건 

2. 항고 원ㆍ고등 원 또는 항 원ㆍ특허 원  결 ㆍ 에 한 재항고사건 

3. 다  에 라 원  한에 하는 사건 

[ 개  2014.12.30] 

15 (  사 시) 

원 재 (재 )에는 합 에 여한 든  견  시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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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  2014.12.30] 

16 (  과 결 ) 

① 는  , 원  그  다. 

② 는  원  3  2 상  과 원 과 수  찬  결한다. 

③  결에  결  가지 , 가 동수(가 동수)  에는 결  가진다. 

[ 개  2014.12.30] 

17 (  결사항) 

다  각  사항   결  거 다. 

1. 사    연 에 한 동  

2. 원규  과 개  등에 한 사항 

3.  수집ㆍ간행에 한 사항 

4. 산 , 비  지 과 결산에 한 사항 

5. 다  에 라  한에 하는 사항 

6. 특  하다고 는 사항  원  에  사항 

[ 개  2014.12.30] 

18 ( 사항) 

 운 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19 ( 원행 처) 

① 사 행 사  하  하여 원에 원행 처  다. 

② 원행 처는 원  사ㆍ 산ㆍ 계ㆍ시 ㆍ통계ㆍ ( )ㆍ등 ㆍ가 계등 ㆍ공탁ㆍ집행 ㆍ

사ㆍ 사  사 도연 에 한 사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20 (사 연수원) 

사  연수  사 연수생  수습에 한 사  하  하여 원에 사 연수원  다. 

[ 개  2014.12.30] 

20 2(사 책연 원) 

사 도  재 도  개 에 한 연  하  하여 원에 사 책연 원 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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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 신  2013.8.13] 

21 ( 원공 원 원) 

원직원ㆍ집행  등  연수  양 에 한 사  하  하여 원에 원공 원 원  다. 

[ 개  2014.12.30] 

22 ( 원도 ) 

재 사  지원   창달  한 ㆍ ㆍ 헌ㆍ사료 등 보  사ㆍ수집ㆍ편찬하고  

리ㆍ 공하  하여 원에 원도  다. 

[ 개  2014.12.30] 

23 ( 원 비 실 등) 

① 원에 원 비 실  다. 

② 원 비 실에 실  , 실  사  보하거나 직  하고, 원   아 비 실  

사  하 ,  공 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③ 원 비 실  직과 운 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④ 원에 비  다. 

⑤ 비  원  또는 4  상당  별 직공 원  보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24 (재 연 ) 

① 원에 재 연  다. 

② 재 연  원   아 원에  사건  심리  재 에 한 사ㆍ연  업  담당한다. 

③ 재 연  사  보하거나 3  내  간  하여 사가 아닌 사람 에  할 수 다. 

④ 사가 아닌 재 연  2  또는 3  상당  별 직공 원 나 「 가공 원 」 26 5에  

공 원  하고, 그 직 (직 )  격 등에 하여는 원규  한다. 

⑤ 원  다  가 , 공공단체, , 연 , 그 에 필 한 에 하여  공 원  

직원  재 연  근 하게 하  하여 견근  청할 수 다. 

⑥ 5항에 라 견  재 연 에게는 원규  하는 수당  지 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25 (사 책 원 ) 

① 원  필 하다고 할 경우에는 원   사 책 원   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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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사 책 원 는 사 책에 하여 학식과 망   사람 에  원  하는 7  내

 원  하 , 그 직ㆍ운 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25 2( 사 원 ) 

①  사에 한  사항  심 하  하여 원에 사 원 ( 하 " 사 원 "라 한다)  

다. 

② 사 원 는 다  각  사항  심 한다. 

1. 사에 한 본계  수립에 한 사항 

2. 41 3항에  사  에 한 사항 

3. 45 2에  사  연 에 한 사항 

4. 47 에  사  퇴직에 한 사항 

5. 그 에 원  하다고 하여 에 는 사항 

③ 사 원 는 원  1  포함한 11  원  한다. 

④ 원  다  각 에 해당하는 사람  원  하거나 한다. 

1.  3  

2.  천하는 검사 2 . 다만, 2항 2  사  신규 에 한 심 에만 참여한다. 

3. 한변 사  천하는 변 사 2  

4. 사단  한 학 수  과 사단  학 학원  사  각각 1 씩 천하는 학

수 2  

5. 학식과 망  고 각계  야에  경험  한 사람  변 사  격  없는 사람 2 .  

경우 1  상  여 어야 한다. 

⑤ 원  원 에  원  하거나 한다. 

⑥ 1항  5항 지에  규 한 사항 에 사 원  과 운  등에 필 한 사항  원규

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3편 각  원 <개  2014.12.30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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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고등 원 <개  2014.12.30> 

26 (고등 원 ) 

① 고등 원에 고등 원  다. 

② 고등 원  사  보한다. 

③ 고등 원  그 원  사 행 사  하 ,  공 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④ 고등 원  거나 득 한 사  직  수행할 수 없  에는 수 사, 사  

순  그 한  행한다. 

⑤ 고등 원에 고등 원 비  다. 

⑥ 고등 원 비  원사  또는 5  상당  별 직공 원  보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27 ( ) 

① 고등 원에 ( )  다. 

② 에 사  다. 

③ 사는 그  재 에  재  , 고등 원  지 에 라 그  사  감독한다. 

④ 재 업  수행상 필 한 경우 원규  하는 에 라 고등 원   하여  그 할 역  지

원 재지에  사  처리하게 할 수 다. 

⑤ 원  4항에 라 지 원 재지에  사  처리하는 고등 원  가 2개 상  경우 그 

  사 행 사  하는  지 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28 (심 ) 

고등 원  다  사건  심 한다. 다만, 28 4 2 에 라 특허 원  한에 하는 사건  한

다. <개  2015.12.1, 2016.12.27> 

1. 지 원 합 , 가 원 합 , 생 원 합  또는 행 원  1심 결ㆍ심 ㆍ결 ㆍ 에 

한 항  또는 항고사건 

2. 지 원단독 사, 가 원단독 사  1심 결ㆍ심 ㆍ결 ㆍ 에 한 항  또는 항고사건  

사사건  한 사건  원규  하는 사건 

3. 다  에 라 고등 원  한에 하는 사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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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  2014.12.30] 

2  특허 원 <개  2014.12.30> 

28 2(특허 원 ) 

① 특허 원에 특허 원  다. 

② 특허 원  사  보한다. 

③ 특허 원  그 원  사 행 사  하 ,  공 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④ 특허 원에 해 는 26 4항  6항 지  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28 3( ) 

① 특허 원에 ( )  다. 

② 특허 원에 해 는 27 2항  3항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28 4(심 ) 

특허 원  다  사건  심 한다. <개  2015.12.1, 2016.2.29> 

1. 「특허 」 186 1항, 「실 신안 」 33 , 「 보 」 166 1항  「상 」 

162 에  하는 1심사건 

2. 「민사 」 24 2항  3항에  사건  항 사건 

3. 다  에 라 특허 원  한에 하는 사건 

[ 개  2014.12.30] 

3  지 원 <개  2014.12.30> 

29 (지 원 ) 

① 지 원에 지 원  다. 

② 지 원  사  보한다. 

③ 지 원  그 원과  지원, 시ㆍ 원  등  사 행 사  하 ,  공 원 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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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감독한다. 

④ 지 원에 해 는 26 4항  6항 지  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30 ( ) 

① 지 원에 ( )  다. 

② 지 원에 해 는 27 2항  3항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31 (지원) 

① 지 원  지원과 가 지원에 지원  다. 

② 지원  사  보한다. 

③ 지원   지 원  지  아 그 지원과 할 역에 는 시ㆍ 원  사 행 사  하

,  공 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④ 사   지원  지원   지 원  지  아 할 역에 는 등  사  하 , 

 공 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⑤ 지 원  지원과 가 지원에 ( )   수 다. 

⑥ 5항에 라  는 지 원  지원과 가 지원에 해 는 27 2항  3항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31 2(가 지원  할) 

가 지원  가 원  지 아니한 지역에  가 원  한에 하는 사항  할한다. 다만, 가

원단독 사  결ㆍ심 ㆍ결 ㆍ 에 한 항  또는 항고사건에 한 심 에 해당하는 사항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32 (합  심 ) 

① 지 원과 그 지원  합 는 다  사건  1심  심 한다. <개  2016.1.6> 

1. 합 에  심 할 것  합 가 결 한 사건 

2. 민사사건에 하여는 원규  하는 사건 

3. 사 ,  또는 단  1  상  징역 또는 고에 해당하는 사건. 다만, 다  각  사건  한

다. 

가. 「 」 258 2, 331 , 332 ( 331  상습  한 한다)  그 각 미수죄, 350

2  그 미수죄, 363 에 해당하는 사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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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「폭 행  등 처 에 한 」 2 3항 2 ㆍ 3 , 6 ( 2 3항 2 ㆍ 3  미수죄

 한 한다)  9 에 해당하는 사건 

다. 「병역 」 사건 

라. 「특 죄 가 처  등에 한 」 5 3 1항, 5 4 5항 1 ㆍ 3   5 11에 

해당하는 사건 

마. 「보건 죄 단 에 한 특별 」 5 에 해당하는 사건 

. 「 수  단 」 5 에 해당하는 사건 

사. 「도 통 」 148 2 1항ㆍ 2항 1 에 해당하는 사건 

4. 3  사건과 동시에 심 할 공 사건 

5. 지 원 사에 한 척ㆍ 피사건 

6. 다  에 라 지 원 합  한에 하는 사건 

② 지 원 본원 합   천지 원 강 지원 합 는 지 원단독 사  결ㆍ결 ㆍ 에 한 

항  또는 항고사건  28 2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2심  심 한다. 다만, 28 4 2

에 라 특허 원  한에 하는 사건  한다. <개  2015.12.1> 

[ 개  2014.12.30] 

33 (시ㆍ 원) 

① 원  지 원 또는 그 지원  사 에  그 할 역에 는 시ㆍ 원  사  지 하여 

시ㆍ 원  할사건  심 하게 한다.  경우 1  사   상  시ㆍ 원  사  지 할 수 

다. 

② 시ㆍ 원  사는  지 원  또는 지원  지  아 시ㆍ 원  사 행 사  하 , 

그  직원  지 ㆍ감독한다. 다만, 가사사건에 하여는 그 지역  할하는 가 원  또는 그 지원

 지  는다. 

[ 개  2014.12.30] 

34 (시ㆍ 원  할) 

① 시ㆍ 원  다  각  사건  할한다. 

1. 「 액사건심 」  는 민사사건 

2. 해ㆍ독   ( )에 한 사건 

3. 20만원 하   또는 나 과료에 처할 죄사건 

4. 「가 계  등  등에 한 」 75 에  상   

② 1항 2   3  사건  복신청  1심 원에 계 (계 )하게  경우에는 그 지역  할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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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지 원 또는 그 지원  할한다. 다만, 「 액사건심 」  는 사건  그 시ㆍ 원에  할

한다. 

③ 1항 3 에 해당하는 죄사건에 해 는 결심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35 ( 결심 에 한 식재  청 ) 

34  결심 에 하여 피고  고지   날  7  내에 식재  청 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36 (등 ) 

① 등 에  다. 

②  원 ㆍ 원사  또는 등 사  보한다. 

③   지 원  또는 사   지원  지원  지  아 등  사  하고, 그 

 직원  지 ㆍ감독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4  가 원 <개  2014.12.30> 

37 (가 원 ) 

① 가 원에 가 원  다. 

② 가 원  사  보한다. 

③ 가 원  그 원과  지원  사 행 사  하 ,  공 원  지 ㆍ감독한다. 다만, 3

2항 단 에 라 1개  지원  는 경우에는 가 원  그 지원  가사사건, 보   가 계등

에 한 사  지 ㆍ감독한다. 

④ 가 원에 해 는 26 4항  6항 지  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38 ( ) 

① 가 원에 ( )  다. 

② 가 원에 해 는 27 2항  3항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39 (지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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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가 원 지원에 지원  다. 

② 지원   가 원  지  아 지원  사 행 사  하 ,  공 원  지 ㆍ감독한

다. 

③ 가 원  지원에 해 는 27 2항ㆍ 3항  31 2항ㆍ 5항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40 (합  심 ) 

① 가 원  가 원 지원  합 는 다  각  사건  1심  심 한다. 

1. 「가사 」에  한 가사 과 마 ( ) 가사비 사건(가사비 사건)  원규  하는 

사건 

2. 가 원 사에 한 척ㆍ 피사건 

3. 다  에 라 가 원 합  한에 하는 사건 

② 가 원 본원 합   천가 원 강 지원 합 는 가 원단독 사  결ㆍ심 ㆍ결 ㆍ 에 

한 항  또는 항고사건  28 2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2심  심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5  행 원 <개  2014.12.30> 

40 2(행 원 ) 

① 행 원에 행 원  다. 

② 행 원  사  보한다. 

③ 행 원  그 원  사 행 사  하 ,  공 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④ 행 원에 해 는 26 4항  6항 지  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40 3( ) 

① 행 원에 ( )  다. 

② 행 원에 해 는 27 2항  3항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40 4(심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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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원  「행 」에  한 행 사건과 다  에 라 행 원  한에 하는 사건  1심

 심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6  생 원 <신  2016.12.27> 

40 5( 생 원 ) 

① 생 원에 생 원  다. 

② 생 원  사  보한다. 

③ 생 원  그 원  사 행 사  하 ,  공 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④ 생 원에 해 는 26 4항  6항 지  규  한다. 

[본 신  2016.12.27] 

40 6( ) 

① 생 원에  다. 

② 생 원에 해 는 27 2항  3항  한다. 

[본 신  2016.12.27] 

40 7(합  심 ) 

① 생 원  합 는 다  각  사건  1심  심 한다. 

1. 「채  생  산에 한 」에 라 생 원 합  한에 하는 사건 

2. 합 에  심 할 것  합 가 결 한 사건 

3. 생 원 사에 한 척ㆍ 피사건  「채  생  산에 한 」 16 에  리 원

에 한 피사건 

4. 다  에 라 생 원 합  한에 하는 사건 

② 생 원 합 는 생 원단독 사  결ㆍ결 ㆍ 에 한 항  또는 항고사건  2심  심 한

다. 

[본 신  2016.12.27] 

4편  <개  2014.12.30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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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 (  ) 

① 원   동  아 통  한다. 

②  원  청   동  아 통  한다. 

③ 사는 사 원  심  거 고  동  아 원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41 2( 후보 천 원 ) 

① 원  청할  후보  천  하여 원에 후보 천 원 ( 하 " 천 원 "라 

한다)  다. 

② 천 원 는 원   후보  청할 마다 원  1  포함한 10  원  한

다. 

③ 원  다  각 에 해당하는 사람  원  하거나 한다. 

1.  

2. 원행 처  

3.  

4. 한변 사  

5. 사단  한 학 수   

6. 사단  학 학원  사  

7.  아닌  1  

8. 학식과 망  고 각계  야에  경험  한 사람  변 사 격  가지지 아니한 사람 

3 .  경우 1  상  여 어야 한다. 

④ 원  원 에  원  하거나 한다. 

⑤ 천 원 는 원  또는 원 3  1 상  청하거나 원  필 하다고 할  원  

집하고, 재 원 과 수  찬  결한다. 

⑥ 천 원 는 청할 ( 청할  2  상  경우에는 각각   말한다)  3 수 상

  후보  천하여야 한다. 

⑦ 원   후보  청하는 경우에는 천 원  천 내  한다. 

⑧ 천 원 가 6항에 라  후보  천하  해당 천 원 는 해산  것  본다. 

⑨ 1항  8항 지에  규 한 사항 에 천 원  과 운  등에 필 한 사항  원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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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42 ( 격) 

① 원 과  20  상 다  각  직(직)에  45  상  사람 에  한다. 

1. 사ㆍ검사ㆍ변 사 

2. 변 사 격  는 사람  가 , 지 단체, 「공공  운 에 한 」 4 에 

 공공 , 그  에  에 한 사 에 사한 사람 

3. 변 사 격  는 사람  공  학  학 수 상  재직한 사람 

② 사는 10  상 1항 각  직에  사람 에  한다. 

③ 1항 각 에 규   상  직에 재직한 사람에 해 는 그 연수  합산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42 2 

삭  <2007.5.1> 

42 3(직 한  한) 

① 42 1항 각  재직 간  합산하여 5  미만  사는 변  열어 결하는 사건에 하여는 단

독  재 할 수 없다. 

② 1항  사는 합  재   수 없다. 

[ 개  2014.12.30] 

42 4 

삭  <1999.12.31> 

43 (결격사 ) 

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할 수 없다. 

1. 다  에 라 공 원  하지 못하는 사람 

2. 고 상   고  사람 

3. 탄핵   후 5  지나지 아니한 사람 

[ 개  2014.12.30] 

44 (보직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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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  보직(보직)  원  행한다. 

② 사 연수원 , 고등 원 , 특허 원 , 원행 처차 , 지 원 , 가 원 , 행 원 , 생 원

과 고등 원  특허 원  사는 15  상 42 1항 각  직에  사람 에  보한다. <개

 2016.12.27> 

[ 개  2014.12.30] 

44 2(근  등  평 ) 

① 원  사에 한 근 과 질  평 (평 )하  하여 공 한 평  마 하여야 한다. 

② 1항  평 에는 근 평  경우에는 사건 처리 과 처리 간, 상 ,   사  등

 포함 어야 하고, 질평  경우에는 실 , 청    등  포함 어야 한다. 

③ 원  1항  평 에 라 사에 한 평  실시하고 그 결과  연 , 보직  보 등  

사 리에 한다. 

④ 1항  3항 지에  규 한 사항 에 근 과 질  평 에 필 한 사항  원규  

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45 ( ㆍ연 ㆍ ) 

① 원  는 6  하 , ( )할 수 없다. 

②  는 6  하 , 연 할 수 다. 

③ 사  는 10  하 , 연 할 수 다. 

④ 원 과   각각 70 , 사   65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45 2( 사  연 ) 

① 가 끝난 사는 사 원  심  거 고  동  아 원  연  연

한다. 

② 원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는 사에 해 는 연  하지 아니한다. 

1. 신체상 또는 신상  해  사  상  직  수행할 수 없는 경우 

2. 근   량하여 사  상  직  수행할 수 없는 경우 

3. 사   지하는 것   곤란한 경우 

③ 사  연 차에 하여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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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 (  신 보 ) 

①  탄핵결 나 고 상   고에 하지 아니하고는 지 아니하 , 징계처 에 하지 

아니하고는 직( 직)ㆍ감  또는 리한 처  지 아니한다. 

②  보수는 직  에 상 하도  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47 (심신상  해  한 퇴직) 

 한 신체상 또는 신상  해  직  수행할 수 없  에는,  경우에는 원  

청  통  퇴직  할 수 고, 사  경우에는 사 원  심  거쳐 원  퇴직  할 

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48 (징계) 

① 원에 징계 원  다. 

②  징계에 한 사항  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49 ( 지사항) 

 재직  다  각  행  할 수 없다. 

1.  또는 지  원  는  

2. 행  공 원  는  

3. 운동에 여하는  

4. 원  허가 없  보수  는 직 에 사하는  

5. 상    하는 업 에 사하는  

6. 원  허가  지 아니하고 보수  에 상 없  가   ㆍ단체 등  고 , 원, 

직원 등  직 에 취 하는  

7. 그 에 원규  하는  

[ 개  2014.12.30] 

50 ( 견근 ) 

원  다  가   견근  청   경우에 업  질상  견하는 것  

타당하다고 고 해당  견근 에 동 하는 경우에는 그 간  하여  허가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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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 ( 직) 

① 원 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 내  에  간  하여( 1

 경우는 그 복 간  끝날 지) 직  허가할 수 다. 

1. 「병역 」에  병역복  하여 징집ㆍ 집  경우 

2. 내  연 ㆍ 학 등에  연수나 본  질병 양 등  하여 직  청원하는 경우

 그 청원 내  한 가 다고 는 경우 

② 1항  경우에 직 간  보수 지 에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52 (겸  등) 

① 원   사건  심   직(재 연  포함한다)에 보하거나 그 직  겸 하게 할 수 

다. 

② 1항   사건  심 에 참여하지 못하 , 5 3항에  사  수에 산 (산 )하지 아니한

다. 

③ 1항   수는 원규  하 , 보수는 그  고액(고액)  것  지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5편 원직원 <개  2014.12.30> 

53 ( 원직원) 

  원공 원  원  하 , 그 수는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53 2(재 연 원) 

① 각  원에 재 연 원   수 다. 

② 재 연 원   원   아 사건  심리  재 에 한 사ㆍ연 , 그 에 필 한 업  

수행한다. 

③ 재 연 원  변 사 격  는 사람 에  원  한다. 

④ 재 연 원  「 가공 원 」 26 5에  공 원  한다. 

⑤ 재 연 원   3  에  간  하여 채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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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재 연 원  원  직  그 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54 (사 보 ) 

① 원과 각  원에 사 보   수 다. 

② 사 보  다  각  업   원규  하는 업  할 수 다. <개  2016.3.29> 

1. 「민사 」(같   는 경우  포함한다)  「 진 등에 한 특 」에  비

액ㆍ집행비 액 결 차, 독 차, 공시 고 차, 「 액사건심 」에  행 고결 차

에  원  사  

2. 「민사집행 」(같   는 경우  포함한다)에  집행  여 차, 채 행  

등재 차, 재산 차, 동산에 한 강 경매 차, 동차ㆍ건 계에 한 강 경매 차, 동산에 

한 강 경매 차, 채   채 에 한 강 집행 차, 담보  실행 등  한 경매 차, 

차, 가압 ㆍ가처  집행취 신청 차에  원  사  

3. 「주택 차보 」  「상가건  차보 」상  차 등 차에  원  사  

③ 사 보   감독  아 업  수행하 , 사 보  처 에 해 는 원규  하는 

에 라 에게 신청  할 수 다. 

④ 사 보  원사  또는 등 사  상 직  5  상 근 한 사람, 원주사보 또는 등 주

사보 상 직  10  상 근 한 사람  원규  하는 사람  한다. 

⑤ 사 보  직   원과 그 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54 2( 술심리 ) 

① 특허 원에 술심리  다. 

② 원  필 하다고 하는 경우 결  술심리  「특허 」 186 1항, 「실 신안 」 33

  「 보 」 166 에  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다. 

③ 2항에 라  심리에 참여하는 술심리  재  허가  아 술  사항에 하여 

계 에게 질  할 수 고, 재  합 에  견  진술할 수 다. 

④ 원  특허청 등 계 가 에 하여 그  공 원  술심리  근 하게 하  하여 

견근  청할 수 다. 

⑤ 술심리  격, 직   원과 그 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54 3( 사 ) 



법원조직법

21

① 원과 각  원에 사   수 다. 

② 사    아  또는 원규  하는 사건에 한 심 에 필 한 료  수집ㆍ

사하고, 그 에 필 한 업  담당한다. 

③ 원  다  가 에 하여 그  공 원  사  근 하게 하  하여 원에  견근

 청할 수 다. 

④ 사  격, 직   원과 그 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55 (집행 ) 

① 지 원  그 지원에 집행  , 집행  에  하는 에 라  지 원  (

)한다. 

② 집행  에  하는 에 라 재  집행,  달, 그  사 에 사한다. 

③ 집행  그 직  실  수행할 것  보 하  하여  지 원에 보  내야 한다. 

④ 3항  보   집행  수수료에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55 2( 원보안 리 ) 

①  엄과 질 지  원청사   하여 원과 각  원에 원보안 리  , 그 

 직  사 에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② 원보안 리  원  원청사 내에 는 사람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

지하  하여 신체  ( )  행사하거나 경비 , 가스 사  등 보안 비  사 할 수 다. 

 경우  행사 등  필 한 한도에 그쳐야 한다. 

1. 다  사람  생 , 신체, 재산 등에 해( 해)  주거나 주 고 하는 경우 

2.  엄과 질  해 는 행  하거나 하 고 하는 경우 

3.  또는 원직원  당한 업  해하거나 해하 고 하는 경우 

4. 그 에 원청사 내에  질  란하게 하는 행  하거나 하 고 하는 경우 

③ 원보안 리  원  나 그  험한 건 또는 원청사 내  질 지에 해 는 건  지

니고 는지 하  하여 원청사  검색할 수 다. 

④ 2항에   할 에는 미리 그 행 에게 경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한 상  경고  할 

만한 시간  여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[ 개  2014.12.30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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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편 재  <개  2014.12.30> 

1   <개  2014.12.30> 

56 (개  ) 

① 공 (공 )  에  한다. 

② 원  필 에 라 원  에  개 (개 )하게 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57 (재  공개) 

① 재  심리  결  공개한다. 다만, 심리는 가  안 보 , 안 질  또는 량한  해  우 가 

는 경우에는 결  공개하지 아니할 수 다. 

② 1항 단  결    고한다. 

③ 1항 단  결  한 경우에도 재  당하다고 는 사람에 해 는  안에 는 것  

허가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58 (  질 지) 

①  질 지는 재  담당한다. 

② 재   엄과 질  해  우 가 는 사람  ( ) 지 또는 퇴 (퇴 )  할 수 

고, 그 에  질 지에 필 한  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59 (  등  지) 

누 든지  안에 는 재  허가 없  , , 계  등  행  하지 못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60 ( 가경찰공 원  견 ) 

① 재  에  질 지  하여 필 하다고 할 에는 개  후에 상 없  할 경찰 에

게 가경찰공 원  견  할 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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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1항  에 라 견  가경찰공 원   내  질 지에 하여 재  지  는다. 

[ 개  2014.12.30] 

61 (감  등) 

① 원  직   내 에  58 2항   또는 59  하는 행  하거나 폭언, 란 

등  행  원  심리  해하거나 재  신  하게 훼 한 사람에 하여 결  20  내  

감 (감 )에 처하거나 100만원 하  과태료  과할 수 다.  경우 감  과태료는 병과(병과)할 수 

다. 

② 원  1항  감  하여 원직원, 도  또는 가경찰공 원  하여  시 행  하게 

할 수 , 한  24시간 내에 감 에 처하는 재  하여야 하고,  하지 아니하  시 

 하여야 한다. 

③ 감 는 경찰 , 도  또는 에 ( )함  집행한다. 

④ 감 는 감 상 에 한 다  사건  한   에 우 하여 집행하 , 감  집행 에는 감

상 에 한 다  사건  한    집행  지 고, 감 상 가 당사  어 는 본래  

심 사건  차는 지 다. 다만, 원  상당한 가 는 경우에는 차  계 하여 진행하도

 할 수 다. 

⑤ 1항  재 에 해 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  할 수 다. 

⑥ 1항  재 에 한 차  그 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62 (  어) 

① 에 는 어  사 한다. 

② 계  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63 ( 규 ) 

   에  직  하는 경우에는 57  62 지  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64 ( 원경 ) 

① 원  각  원에 원경 ( 원경 )  다. 

② 원경 는 에   하는 사  그 에 원  하는 사  집행한다. 

③ 원  집행  사 하  어 운 사  다고  에는 원경  하여   달하게 

할 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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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  2014.12.30] 

2  합  <개  2014.12.30> 

65 (합  비공개) 

심  합 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66 (합  ) 

① 합 심  헌   에 다  규  없  과 수  결 한다. 

② 합 에 한 견  3개 상  ( )  나뉘어 각각 과 수에 지 못할 에는 다  각  견에 

다. 

1. 액수  경우: 과 수에 지 다액( 다액)  견  수에 차  액  견  수  하여 그 

 액  견 

2. 사( 사)  경우: 과 수에 지 피고 에게 가  리한 견  수에 차  리한 견  수

 하여 그  가  리한 견 

③ 7 1항에  과 수 결 사항에 하여 견  2개   나뉘어 각  과 수에 지 못할 

에는 원심재  변경할 수 없다. 

[ 개  2014.12.30] 

7편 원   <개  2014.12.30> 

1  원행 처 <개  2014.12.30> 

67 ( 원행 처  등) 

① 원행 처에 처 과 차  다. 

② 처  원  지  아 원행 처  사  하고,  직원  지 ㆍ감독하 , 원  사

행 사   그 직원  감독한다. 

③ 차  처  보 하여 원행 처  사  처리하고, 처  거나 득 한 사  직  수행

할 수 없  에는 그 한  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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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처  원규  하는 에 라 또는 원   그  사   차 , 실  또는 

에게 할 수 다. 

⑤ 원행 처에 원행 처 비 과 원행 처차 비  다. 

⑥ 원행 처 비  원  또는 4  상당  별 직공 원  보하고, 원행 처차 비  

원사  또는 5  상당  별 직공 원  보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68 ( ) 

① 원행 처   에  원  보한다. 

② 원행 처차  사 에  원  보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69 (  등) 

원행 처   차  사 행 에 하여  또는 에 하여 언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70 (행  피고) 

원  한 처 에 한 행  피고는 원행 처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71 ( 직) 

① 원행 처에 실ㆍ   과  , 그   사 는 원규  한다. 

② 실에는 실 , 에는 , 과에는 과  다. 

③ 원행 처 ㆍ차 ㆍ실  또는  에 책  , 계  안, 연 ㆍ 사, 심사ㆍ평가  보업  

등  보 하는 심  또는 담당   수 , 그 직 (직 )과 사  원규  한다. 

④ 실  사 또는 원 리 ,  사ㆍ 원 사 ㆍ시 사  또는 공업 사 , 심   

담당  사ㆍ 원 사 ㆍ 원 사 ㆍ 원 ㆍ시 사 ㆍ시 사 ㆍ시 ㆍ공업 사

ㆍ공업 사  또는 공업 , 과  원 사 ㆍ 원 ㆍ시 사 ㆍ시 ㆍ공업

사  또는 공업  보한다. 

⑤ 실 ㆍ   과  상사   아 실ㆍ  또는 과  사  처리하고,  직원  지 ㆍ감독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2  사 연수원 <개  2014.12.30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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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 (사 연수생) 

① 사 연수생  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에  원  하 , 별 직공 원  한다. 

② 사 연수생  수습 간  2  한다. 다만, 필 한 경우에는 원규  하는 에 라 수습

간  변경할 수 다. 

③ 사 연수생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( 직)할 수 다. 

1. 「 가공 원 」 33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

2.  상시키는 행  한 경우 

3. 수습  태도가 매우 실하여 수습  량한 경우 

4. 질병  하여 수습  할 수 없는 경우 

④ 원  직  사 연수생  변  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72 2(사 연수생 수습  ) 

사 연수생  수습  가  과 실  연 ㆍ습득하고  리 식과 민에 한 사 신

 함양함  주  립과 민주주  에 지할 수 는  양 함 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73 ( 직) 

① 사 연수원에 원  1 , 원  1 , 수  강사  다. 

② 원  원  지  아 사 연수원  사  하 ,  직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③ 원  원  보 하여 사 연수원  사  처리하 , 원  거나 득 한 사  직  수

행할 수 없  에는 그 한  행한다. 

④ 사 연수원에 사 연수원 비 과 사 연수원 원 비  다. 

⑤ 사 연수원 비 과 사 연수원 원 비  원사  또는 5  상당  별 직공 원  보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74 (사 연수원  등) 

① 사 연수원  사 에 , 원  검사 에  원  보한다. 

② 사 연수원 수는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 원  보하거나 사 연수원  

청  아 원  한다. 

1. 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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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검사 

3. 변 사 

4. 학사 또는 사학  취득한 사람  원규  하는 실  또는 경  는 사람 

5. 사학  취득한 사람 

③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  는 사람 에  사 연수원  한다. 

④ 사 연수원에   근 하는 사  검사는 5 3항에  사  수 또는 「검사 원 」에 

 검사  수에 산 하지 아니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74 2( 수  지  등) 

① 사나 검사가 아닌 사 연수원 수( 하 " 수"라 한다)는 특 직공 원  한다. 

② 수  는 10  하 , 연 할 수 다. 다만, 신규채 는 수는 3  에  한 차 만 

원규  하는 에 라 간  하여 할 수 다. 

③ 수   사에 하고, 징계에 하여는 「 징계 」  한다.  경우 「 징계 」

( 5 는 한다)  " "  " 수"  본다. 

④ 수  직 과  등에 하여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74 3( 빙 수) 

① 변 사 격(  변 사 격  포함한다)  는 사람 또는 특수한 야에 하여 지식과 경험  

다고 는 사람  빙 수  할 수 다. 

② 1항에  빙 수  차  건  복 에 하여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74 4( 수 원  견) 

① 원행 처  사 연수원  청하는 경우에는 다  가 , 공공단체, , 연 , 그 에 

필 한 에 수 원  견  청할 수 다. 

② 1항에 라 사 연수원에 견  수 원에게는 원규  하는 수당  지 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74 5(사 연수원운 원 ) 

① 사 연수원에  본 향, 과과 , 그 에 원규  하는 사 연수원  운 과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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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 사항  심 하  하여 운 원  다. 

② 운 원 는 원  하는 10  상 15  하  원  하 , 그 는 2  하  

연 할 수 다. 

③ 운 원  직과 운 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75 (사 ) 

① 사 연수원에 사  고, 사 에는 과  , 그   사 는 원규  한다. 

② 에는 , 과에는 과  다. 

③  원 사  또는 원 사 , 과  원 사 ㆍ 원  또는 원사  보한

다. 

④ 과 과  상사   아  또는 과  사  하고,  직원  지 ㆍ감독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76 ( 사항) 

사 연수생  , 수습  보수  그 에 사 연수원  운 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하 , 사

연수원  과 운  립  한 보 하여야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3  사 책연 원 <신  2013.8.13> 

76 2( 직) 

① 사 책연 원에 원  1 , 수 연 원 1 , 연 원  연 원  다. 

② 원  원  지  아 사 책연 원  사  하 ,  직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③ 수 연 원  원  보 하여 사 책연 원  사  처리하 , 원  거나 사고  하여 직

 수행할 수 없  에는 수 연 원  그 한  행한다. 

④ 사 책연 원에 사 책연 원 비  다. 

⑤ 사 책연 원 비  원사  또는 5  상당  별 직공 원  보한다. 

[본 신  2013.8.13] 

76 3(사 책연 원  등) 

① 사 책연 원   수 연 원  원   동  거쳐 사  보하거나 직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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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 

② 연 원  연 원( 하 "연 원등" 라 한다)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 

원  보하거나 사 책연 원  청  아 원  한다. 

1. 사 

2. 변 사  격  는 사람(  변 사 격  포함한다) 

3. 학사 또는 사학  취득한 사람  원규  하는 실  또는 경  는 사람 

4. 사학  취득한 사람 

[본 신  2013.8.13] 

76 4(비  연 원등 지  등) 

① 사가 아닌 연 원등( 하 "비  연 원등" 라 한다)  「 가공 원 」 26 5에  

공 원  한다. 

② 비  연 원등  차  건  복 에 하여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본 신  2013.8.13] 

76 5( 빙연 원) 

① 76 3 2항 2  4 지  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야에 하여 

지식과 경험  다고 는 사람  빙연 원  할 수 다. 

② 1항에  빙연 원  차  건  복 에 하여 필 한 사항  원규  한

다. 

[본 신  2013.8.13] 

76 6(사 책연 원운 원 ) 

① 사 책연 원  운 과 연 에 한 사항  심 하  하여 사 책연 원에 운 원  다. 

② 운 원 는 원  하는 9  원  하 , 그 는 2  하  연 할 수 다. 다

만, 원  과 수는  아닌 사람  한다. 

③ 운 원  직과 운 에 하여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본 신  2013.8.13] 

76 7(보고  간   보고) 

사 책연 원  매  다  연도  연  진계 과 해당 연도  연 실  담  연간 보고  간하고, 

 에 보고하여야 한다. 

[본 신  2013.8.13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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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 8( 규 ) 

사 책연 원에 해 는 74 4  75  규  한다.  경우 " 수"는 "연 원등"  본

다. 

[본 신  2013.8.13] 

76 9( 사항) 

사 책연 원  운  등에 하여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본 신  2013.8.13] 

4  원공 원 원 <개  2014.12.30> 

77 ( 직) 

① 원공 원 원에 원  1 , 수  강사  다. 

② 원  원  지  아 원공 원 원  사  하 ,  직원  지 ㆍ감독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78 (원  등) 

① 원공 원 원  사  보하거나 직  한다. 

②  아닌 사람  원공 원 원   경우 그 보수는 차  보수  같  액  한다. 

③ 수는 원 사 , 원 , 3  상당 또는 4  상당  별 직공 원  보한다. 

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  는 사람 에  원공 원 원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79 ( 규 ) 

원공 원 원  사   등에 하여는 75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80 ( 사항) 

원공 원 원  운  등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5  원도  <개  2014.12.30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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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 ( 직) 

① 원도 에  다. 

②  사, 원 사  또는 원 사  보한다. 

③  원  지  아 원도  사  하 ,  직원  지 ㆍ감독한다. 

④ 원도  직, 운  등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8편 양 원  <신  2007.1.26> 

81 2(양 원  ) 

① ( )  할  민  건 한 상식  하고 민  신뢰할 수 는 공 하고 객  양 (양 )  

실 하  하여 원에 양 원 ( 하 " 원 "라 한다)  다. 

② 원 는 양  ㆍ변경하고,   양 책  연 ㆍ심 할 수 다. 

③ 원 는 그 한에 하는 업  독립하여 수행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81 3( 원  ) 

① 원 는 원  1  포함한 13  원  하 , 원  아닌 원  1  상 원  한

다. 

② 원  15  상 다  각  직에  사람 에  원  하거나 한다. 

1. 사, 검사, 변 사 

2. 가, 지 단체, ㆍ공 업체, 「공공  운 에 한 」 4 에  공공 , 그 

 에  에 한 사 에 사한 사람 

3. 공  학  학 수 상  수 

③ 원  원  다  각  사람  원  하거나 한다. 

1.  4  

2.  천하는 검사 2  

3. 한변 사  천하는 변 사 2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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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학 수 2  

5. 학식과 경험  는 사람 2  

④ 원 과 원  는 2  하고, 연 할 수 다. 

⑤ 원  원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  해 하거나 해 할 수 다. 

1. 득 한 사  직  수행할 수 없다고 는 경우 

2. 원  직 상  하는 등 원  격  지하는 것  합하지 아니하다고 는 경우 

⑥ ㆍ검사  직에 는 사람  원   사람  그 직에 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  것  

본다. 

[ 개  2014.12.30] 

81 4( 원  직 ) 

① 원  원  하고, 원  직  한다. 

② 원  득 한 사  그 직  수행할 수 없  에는 상 원, 원  미리 지 한 원  순

 그 직  행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81 5( 원  ) 

① 원  원   집하 , 그  다. 

② 원 는 재 원 과 수  찬  결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81 6(양   등) 

① 원 는  합리  양  도 하는  참고할 수 는 체 고 객  양  하거

나 변경한다. 

② 원 는 양  ㆍ변경할  다  각  원  수하여야 한다. 

1. 죄  죄질, ( )  피고  책  도  할 것 

2. 죄  과 피고  재  지  사 복귀  고 할 것 

3. 같   또는 사한 죄에 해 는 고 하여야 할 양  에 차 가 없  양 에   다

게 취 하지 아니할 것 

4. 피고  ,   양심, 사  신  등   양 상 차별  하지 아니할 것 

③ 원 는 양  ㆍ변경할  다  각  사항  고 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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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죄     

2. 죄   가 하거나 감경할 수 는 사  

3. 피고  나 , 과 행실, 지능과 경 

4. 피해 에 한 계 

5. 행  동 , 수단  결과 

6. 행 후   

7. 죄 ( ) 

8. 그 에 합리  양  도 하는  필 한 사항 

④ 원 는 양  공개하여야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81 7(양   등) 

①    택하고 량  할  양  하여야 한다. 다만, 양   

 갖지 아니한다. 

② 원  양  어난 결  하는 경우에는 결 에 양   어야 한다. 다만, 약식 차 또

는 결심 차에 라 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[ 개  2014.12.30] 

81 8( 계   등) 

① 원 는 필 한 경우 계 공 원 또는 가  에 하게 하여 견  들  수 고, 계 가

ㆍ연 ㆍ단체 또는 가 등에게 료  견  나 그   청할 수 다. 

② 원 는 업 수행  하여 필 하다고 하는 경우 계 가 ㆍ연 ㆍ단체 등  에게 그 

 공 원 또는 직원  견  청할 수 다. 

[ 개  2014.12.30] 

81 9(사 ) 

원  업  보 하고 실  지원하  하여 사  다. 

[ 개  2014.12.30] 

81 10(보고  간) 

원 는 매  그 연도  실 과 그 다  연도  진계  담  연간 보고  간하고,  에 보고

하여야 한다. 

[본 신  2007.1.26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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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 11(비 수  등) 

① 원  원 , 원, 사  원  직원  직 상 알게  비  누 하여 는 아니 다. 그 직

에  퇴직한 후에도 같다. 

② 공 원  아닌 원   원  「 」 나 그  에   할 에는 공 원  본

다. 

[ 개  2014.12.30] 

81 12( 규 ) 

①  에  규 한 것 에 원  직에 필 한 사항  원규  한다. 

②  에  규 한 것 에 원  운 에 필 한 사항  원  결  한다. 

[ 개  2014.12.30] 

9편 원  경비 <개  2014.12.30> 

82 ( 원  경비) 

① 원  경비는 독립하여 가  산에 계상(계상)하여야 한다. 

② 원  산  편 할 에는 사  독립 과  하여야 한다. 

③ 1항  경비 에는 비  다. 

[ 개  2014.12.30] 

 < 3992 , 1987.12.4> 
1  (시행 )   1988  2월 25  시행한다. 

2  (다   개 ) ①각 원 할 역에 한  다 과 같  개 한다. 

1  " 4 1항 "  " 3 3항 "  한다. 

②각 원 사 원  다 과 같  개 한다. 

1  " 5 2항 "  " 5 3항 "  한다. 

③ 보수에 한  다 과 같  개 한다. 

1  " 44 "  " 46 2항 "  하고, 별  " 원 사"  " "  한다. 

④ 징계  다 과 같  개 한다. 

7 1항  " 원 사"  " "  한다. 

⑤집달  다 과 같  개 한다. 

1  " 47   48 "  " 55 "  한다. 

⑥변 사  다 과 같  개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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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2항  " 원 사가"  " "  하고, 35  " 33 "  " 42 "  한다. 

⑦ 결심 에 한 차  다 과 같  개 한다. 

1  " 31 에"  " 34 에"  하고, 2  " 30 에"  " 33 에"  한다. 

⑧간 차에 한민사 쟁사건처리특  다 과 같  개 한다. 

9 2항  " 33 "  " 42 "  한다. 

⑨헌 원  다 과 같  개 한다. 

10 2항  " 원 사 "  " "  하고, 15 3항  " 원 사"  " "  한다. 

47 4항  " 54 2항, 54 2  54 3 "  " 58 2항, 59   60 "  한다. 

3  (다  과  계)   시행당시  2 에  개 는  에   원 직

 규  한 경우에   그에 해당하는 규  는 에는  규 에 갈 하여   해당 

항  한 것  본다. 

 < 4017 , 1988.8.5> 
(헌 재 )  < 4017 ,1988.8.5> 

1  (시행 )   1988  9월 1  시행한다. <단  생략> 

2  내지 7  생략 

8  (다   개 ) ① 원 직  다 과 같  개 한다. 

7 1항 4  삭 한다. 

②내지 ⑪생략 

 < 4300 , 1990.12.31> 
(가사 )  < 4300 ,1990.12.31> 

1  (시행 )   1991  1월 1  시행한다. 

2  내지 8  생략 

9  (다   개 ) ① 원 직  다 과 같  개 한다. 

28 1항  "심 "  " 결"  하고, 동 2  "결 ㆍ "  "심 ㆍ결 ㆍ "  한다. 

40 1  다 과 같  하고, 동 2항  "심 ㆍ결 ㆍ "  " 결ㆍ심 ㆍ결 ㆍ " , "항고사

건"  "항  또는 항고사건"  한다. 

1. 가사 에  한 가사 과 마  가사비 사건  원규  하는 사건 

②생략 

10  생략 

 < 4765 , 1994.7.27> 
1  (시행 ) ①   1995  3월 1  시행한다. 다만, 3 , 7 , 29 , 31  개 규  

시ㆍ 원에 한 사항  33 , 34  개 규 과  4  규  1995  9월 1 , 20

, 44 , 44 2  개 규  비 사에 한 사항과 42 2  42 3  개 규  1997  

3월 1 , 3 , 5  내지 7 , 9 2, 10 , 14 , 28 , 44  개 규  특허 원, 

특허 원 , 행 원 또는 행 원 에 한 사항  3편 2 ( 28 2 내지 28 4), 3편 5

( 40 2 내지 40 4), 54 2  개 규  1998  3월 1  시행한다. 

②삭  <2005.3.24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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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(행 사건에 한 경과 )  1 1항 단  규 에 한 행 원에 한 사항  시행당시 

행 원  지 않  지역에 어  행 원  한에 하는 사건  행 원   지 해당 

지 원본원  천지 원 강 지원  할한다. <개  2005.3.24> 

3  (시ㆍ 원에 한 경과 )  1 1항 단  규 에 한 시ㆍ 원에 한 사항  시행당

시 순 심 에 계 어 는 사건   에 하여 각 해당 시ㆍ 원에 계  것  본다. 

4  (다   개 ) 결심 에 한 차  다 과 같  개 한다. 

1  " 원 직  34 에 한"  삭 한다. 

2  "지 원 또는 지원  순 사"  "지 원, 지원 또는 시ㆍ 원  사" , "10만원"  "20만원

"  한다. 

3 2  다 과 같  신 한다. 

3 2 ( 할에 한 특 ) 지 원 또는 그 지원  사는 지 원   아 원  

할사  계없  결심 청 사건  심 할 수 다. 

5  (다  과  계) ①  1 1항 단  규 에 한 시ㆍ 원에 한 사항  시행당시 다

 에 규  순 심 는   규 에 한 시ㆍ 원  본다. 

②  1 2항  규 에 한 42 4  54  개 규  시행당시 다  에 규  사

   규 에 한 사 보  본다. 

③   시행당시 다  에 규  리는   규 에 한 경  본다. 

6  (계  사건에 한 경과 )   시행당시 원에 계  사사건에 하여는 32 1항

3  개 규 에 하고  규 에 한다. 

 < 4945 , 1995.3.30> 
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 < 5002 , 1995.12.6> 
(집행 )  < 5002 ,1995.12.6> 

1  (시행 ) 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2  생략 

3  (다   개 ) ① 원 직  다 과 같  개 한다. 

2 3항, 19 2항, 21 , 55    동 1항 내지 4항, 64 3항  "집달 "  각각 

"집행 "  한다. 

②생략 

4  생략 

 < 5181 , 1996.12.12> 
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 < 5577 , 1998.9.23> 
(실 신안 )  < 5577 ,1998.9.23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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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(시행 )   1999 7월1  시행한다. <단  생략> 

2  내지 5  생략 

6  ①생략 

② 원 직  다 과 같  개 한다. 

28 4 1   54 2 2항  "실 신안  35 "  각각 "실 신안  55 "  한다. 

 < 5642 , 1999.1.21> 
( 징계 )  < 5642 ,1999.1.21> 

①(시행 ) 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②생략 

③(다   개 ) 원 직  다 과 같  개 한다. 

46 1항  " 징계 원  징계처 "  "징계처 "  한다. 

 < 6084 , 1999.12.31> 
①(시행 ) 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<개  2005.3.24> 

②(경과 )   시행 당시 재  원공 원 원 에 하여는 78 1항  개 규  하지 

아니한다. 

 < 6408 , 2001.1.29> 
①(시행 )   2001  3월 1  시행한다. 다만, 32 2항 1   40 2항 1  개 규

 2003  3월 1  시행한다. 

②( 할에 한 경과 )   시행 당시 가 원  지 아니한 지역에 는 가 원   

지 40 2항  개 규  에 어 해당 지 원지원합  가 원지원합  본다. 

③(다  과  계)   시행 당시 다  에  가 원  한 경우에는 지 원  가 지원  

포함하여 한 것  본다. 

 < 7289 , 2004.12.31> 
( 보 ) < 7289 ,2004.12.31> 

1  (시행 )   공포후 6월  경과한 날  시행한다. 

2  내지 4  생략 

5  (다   개 ) ①내지 ⑮생략 

<16> 원 직  다 과 같  개 한다. 

28 4 1   54 2 2항  " "  각각 " 보 "  한다. 

 < 7402 , 2005.3.24> 
①(시행 )   2005  7월 1  시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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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(사 보  직 에 하는 사건  처리에 한 경과 )   시행 에 수  54 2항  

사건  54  개 규 에 하고 사가  처리한다. 

③( 사 에 한 경과 )   시행당시 원 사 , 가사 사   사   에 한 사

 본다. 

④( 할에 한 경과 )  4765  원 직 개   2  개 규 에 하여 천지

원 강 지원  할에 할 행 사건  2005  6월 30  재 천지 원에 계   사건  그 계

  원  할  한다. 

 < 7725 , 2005.12.14> 
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 < 7730 , 2005.12.23> 
  2006  1월 1  시행한다. 

 < 7849 , 2006.2.21> 
( 주특별 도   도시  한 특별 ) < 7849 ,2006.2.21> 

1  (시행 )   2006  7월 1  시행한다. <단  생략> 

2  내지 39  생략 

40  (다   개 ) ①내지 ⑭생략 

⑮ 원 직   다 과 같  개 한다. 

60  ㆍ동 1항ㆍ 2항  61 2항  "경찰 "  각각 " 가경찰공 원"  한다. 

<16>내지 <47>생략 

41  생략 

 < 7872 , 2006.3.3> 
(실 신안 ) < 7872 ,2006.3.3> 

1  (시행 )   2006  10월 1  시행한다. <단  생략> 

2  내지 4  생략 

5  (다   개 ) ① 원 직   다 과 같  개 한다. 

28 4 1   54 2 2항  "실 신안  55 "  각각 "「실 신안 」 33 "  한다. 

②생략 

 < 8270 , 2007.1.26> 
①(시행 )   공포 후 3개월  경과한 날  시행한다. 다만, 원  립 비는 시행  에 할 

수 다. 

②(  양  시 ) 원 는   시행 후 2  내에 민  심, 죄  생 빈도 등 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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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81 6  개 규 에   양  하여야 한다. 

 < 8411 , 2007.5.1> 
1  (시행 ) 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2  ( 비 사에 한 경과 ) ①   시행 당시 재직  비 사에 하여는  규  한

다. 다만, 비 사  어 2 간 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  할 수 다. 

②   시행 에  비 사  근 간     다  에 규  사  재직 간에 산 한다. 

 < 8435 , 2007.5.17> 
(가 계  등  등에 한 ) < 8435 ,2007.5.17> 

1  (시행 )   2008  1월 1  시행한다. <단  생략> 

2  7 지 생략 

8  (다   개 ) ①  ⑩ 지 생략 

⑪ 원 직   다 과 같  개 한다. 

2 3항ㆍ 9 3항ㆍ 19 2항  37 3항 단   " "  각각 "가 계등 "  한다. 

34 1항 4   "  79 2"  "「가 계  등  등에 한 」 75 "  한다. 

⑫  <39> 지 생략 

9  생략 

 < 8794 , 2007.12.27> 
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 < 9940 , 2010.1.25> 
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 < 1861 , 2011.7.18> 
1 (시행 )   2012  1월 1  시행한다. 다만, 41 2  개 규  2011  9월 1  

시행하고, 42 1항ㆍ 2항, 44 2항  45 4항  개 규  2013  1월 1  시행한다. 

[한 헌, 2011헌마786, 2012헌마188(병합), 2012.11.29. 원 직 (2011. 7. 18.  10861 )  

1  단   42  2항에 한   2 는 2011. 7. 18. 당시 사 연수생  신  가지고 었

 가 사 연수원  수료하는 해  사 에 지원하는 경우에 는 한 헌 에 다.] 

2 ( 사  한 재직연수에 한 경과 ) 42 2항  개 규 에도 하고 2013  1월 1

 2017  12월 31 지 사  하는 경우에는 3  상 42 1항 각  직에  사람 에

, 2018  1월 1  2021  12월 31 지 사  하는 경우에는 5  상 42 1항 각  

직에  사람 에 , 2022  1월 1  2025  12월 31 지 사  하는 경우에는 7  상 

42 1항 각  직에  사람 에  할 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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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  2014.1.7] 

3 (재 연 원  채 간에 한 경과 ) 53 2 5항  개 규 에도 하고 2017  12월 31  

에 채 하는 재 연 원   2  에  간  하여 채 한다. 

4 (재 연 원  원에 한 경과 ) 53 2 6항  개 규 에도 하고 2022 지 재 연

원  원  200  에  원규  한다. 

 < 1153 , 2012.12.11> 
( 가공 원 ) < 11530 , 2012.12.11> 

1 (시행 )   공포 후 1  경과한 날  시행한다. <단  생략> 

2  5 지 생략 

6 (다   개 ) ①  <17> 지 생략 

<18> 원 직   다 과 같  개 한다. 

24 4항  "계약직공 원"  "「 가공 원 」 26 5에  공 원"  한다. 

53 2 4항  "계약직공 원"  "「 가공 원 」 26 5에  공 원"  한다. 

<19>  <27> 지 생략 

7  생략 

 < 11554 , 2012.12.18> 
1 (시행 ) 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2 (계  사건에 한 경과 )   시행 당시 원에 계  사사건에 하여는 32 1항

3  개 규 에도 하고  규  한다. 

 < 11848 , 2013.5.28> 
( 보 ) < 11848 , 2013.5.28> 

1 (시행 )   2014  7월 1  시행한다. <단  생략> 

2  18 지 생략 

19 (다   개 ) ① 원 직   다 과 같  개 한다. 

28 4 1   54 2 2항  " 보  75 "  "「 보 」 166 "  한다. 

②  ③ 생략 

20  생략 

 < 1241 , 2013.8.13> 
  2014  1월 1  시행한다. 

 < 12188 , 2014.1.7> 
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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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 1278 , 2014.10.15> 
( 진 등에 한 특 ) < 12780 , 2014.10.15> 

1 (시행 )   2014  12월 1  시행한다. 

2  생략 

3 (다   개 ) 원 직   다 과 같  개 한다. 

54 2항 1   "「민사 」(동  는 경우  포함한다)"  "「민사 」(같   

는 경우  포함한다)  「 진 등에 한 특 」"  한다. 

 < 12886 , 2014.12.30> 
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 < 13522 , 2015.12.1> 
1 (시행 )   2016  1월 1  시행한다. 

2 ( ) 28 4 2  개 규    시행 에  계   특허 ㆍ실 신안 ㆍ

ㆍ상 ㆍ 보  지식재산 에 한 민사사건에 하여   시행 후에 1심 결  고  경우에 

해 도 한다. 

 < 13717 , 2016.1.6> 
(특 죄 가 처  등에 한 ) < 13717 , 2016.1.6> 

1 (시행 ) 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2 (다   개 ) ①  ⑤ 지 생략 

⑥ 원 직   다 과 같  개 한다. 

32 1항 3 가   " 332 ( 331  상습  한 한다)  그 각 미수죄"  " 332 ( 331  

상습  한 한다)  그 각 미수죄, 363 "  한다. 

32 1항 3 라   " 5 4 1항ㆍ 4항ㆍ 5항( 1항ㆍ 4항에 해당하는 죄  한 한다)"  " 5

4 5항 1 ㆍ 3 "  한다. 

⑦  ⑪ 지 생략 

3  생략 

 < 13718 , 2016.1.6> 
(폭 행  등 처 에 한 ) < 13718 , 2016.1.6> 

1 (시행 ) 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
2 (다   개 ) ①  ⑥ 지 생략 

⑦ 원 직   다 과 같  개 한다. 

32 1항 3 나   " 2 1항ㆍ 3항, 3 1항, 6 ( 2 1항ㆍ 3항, 3 1항  미수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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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다)"  " 2 3항 2 ㆍ 3 , 6 ( 2 3항 2 ㆍ 3  미수죄  한 한다)"  한다. 

⑧  ⑩ 지 생략 

3  생략 

 < 13719 , 2016.1.6> 
( ) < 13719 , 2016.1.6> 

1 (시행 )  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<단  생략> 

2 (다   개 ) ①  ⑤ 지 생략 

⑥ 원 직   다 과 같  개 한다. 

32 1항 3 가   " 331 , 332 ( 331  상습  한 한다)  그 각 미수죄"  " 258

2, 331 , 332 ( 331  상습  한 한다)  그 각 미수죄, 350 2  그 미수죄"  한다. 

⑦  ⑧ 생략 

3  생략 

 < 1433 , 2016.2.29> 
(상 ) < 14033 , 2016.2.29> 

1 (시행 )   공포 후 6개월  경과한 날  시행한다. 

2  17 지 생략 

18 (다   개 ) ① 생략 

② 원 직   다 과 같  개 한다. 

28 4 1   "「상 」 85 3 1항"  "「상 」 162 "  한다. 

③  ④ 생략 

19  생략 

 < 1414 , 2016.3.29> 
1 (시행 )   2016  7월 1  시행한다. 

2 (경과 )     시행 에 원에 수  사건에 하여는 하지 아니한다. 

 < 1447 , 2016.12.27> 
1 (시행 )   2017  3월 1  시행한다. 

2 (경과 )   시행 당시 생 원  지 아니한 지역에 어  생 원  한에 하는 사

건  생 원   지 해당 지 원 본원  할한다. 다만, 「채  생  산에 한 」 

3 10항에 라  개 채 에 한 산 고 또는 개 생 차개시  신청사건  천지 원 

강 지원  할한다. 


